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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산 지 방 법 원

제 6형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3고합125  공직 거법

  고  인 A 

검       사 규 ( 소), 민재, (공 )

변    인 변 사 A'(국 )

 결  고 2013. 6. 24.

  

주 문

고인  죄.

  

이 유

1. 공소사실  요지

  가. 허 사실공

    구든지 당 지 못 게  목  연 ㆍ 송ㆍ신 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

 타  법  후보자(후보자가 고자 는 자를 포함 다)에게 불리 도  

후보자, 그  우자 는 직계존ㆍ 속이나 자매에 여 허  사실 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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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는 아니 다.

    그럼에도 불구 고, 고인  2012. 7. 17. 19:40경 부산 해운 구 B 소재 고인

 집에 , 인  포 사이트 ‘C’  아고라 게시   토 에 아이  ‘D'  이

용 여 속  C 18  통 거에  후보자가 고자 는 자인 근 를 당

지 못 게  목  ’허갱 이 닥그 를 첩냔처럼 씹어 돌 도..  이 가..‘라

는 목  ’ 겨  자식 고 연 이 있는 건 아 ??? 자 인  해  좋겠다. ㅋ

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‘라는 내용   게시 여  근 에게 불리 도  동

인에 여 허  사실  공  것  롯 여, 그 부  2012. 8. 31. 20:05경

지 별지 범죄일람 (1) 재  같이  4회에 걸쳐 인  포 사이트 ‘C’  아고라 게

시   토 에  게시 여  근 를 당 지 못 게  목  동인에게 

불리 도  동인에 여 허  사실  공 다.

  나. 후보자

    구든지 당 지 못 게  목  연 ㆍ 송ㆍ신 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

 타  법  공연히 사실  시 여 후보자(후보자가 고자 는 자를 

포함 다), 그  우자 는 직계존ㆍ 속이나 자매를 여 는 아니 다.

    그럼에도 불구 고, 고인  2010. 8. 2. 16:12경  고인  집에 , 인  포

사이트 ‘C’  아고라 게시   토 에 아이  ‘E'를 이용 여 속  C 18

 통 거에  후보자가 고자 는 자인 근 를 당 지 못 게  목  

’ 명 과 근 이 보 집단  마차라고 는데....‘라는 목  ’   쪽 이 

천황에게 갈통 쪼아리는 “지  가 아니다”라고 말 는 거  간첩  언  

면 , 살아  인생이 갖 사 질  범벅이  이고,    갈통에 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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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고, 얼굴에 칼 맞고 심심 면 뽕 맞는 집구 이고, 이거이  조폭들이 는 라

지 아닌가? 이런 조폭 집단이 지 도 민국  말아 고 있다.‘라는 내용   게

시 여 공연히 사실  시 여  근 를  것  롯 여, 그 부  2012. 

9. 19. 10:04경 지 별지 범죄일람 (2) 재  같이  49회에 걸쳐 인  포 사이

트 ‘C’  아고라 게시   토 에  게시 여  근 를 당 지 못 게  

목  공연히 사실  시 여 동인  다.

2. 고인  변 인  주장  요지

  가. 고인이 인  게시 에 별지 범죄일람 (1) 재  같   게시  사실  

있 나, 그것  근 를 지칭 는 것이 아니고 일종  풍자 인 내용  사실  

공  것 는 볼  없고, 근 를 당 지 못 게  목    게시  

것도 아니다.

  나. 고인이 인  게시 에 별지 범죄일람 (2) 재  같   게시  사실  

있 나, 고인이 근 를  목   린 것이 아니라 국민   사람

  인인 근 를  것이고,   내용  사실  시  것이 

아니라 고인  견  명  것에 불과 며, 근 를 당 지 못 게  목

   게시  것도 아니다.

  다. 이 사건  용법조인 공직 거법 250조 2항, 251조  후보자뿐만 아니라 

후보자가 고자 는 자 지 그 상  규 여  자 를 지나 게 고 

있다.

  라. 당시 인  게시 에는 고인이 작   이외에도 야권   후보들

에  허  내용  이나  이 다  있었 에도 불구 고 그들에  사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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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어지지 않  채 고인에  사만 진행 었는 , 이는 사 이 편

인 사를  것이므  사권  공소권  남용  것이다.

3. 사실  공   사실  시 여부에  단

  가.  법리

    1) 공직 거법 250조 1항에  규 는 허 사실공 죄가 립 면, 우  

허  사실  공 여야 고, 여 에  ‘허  사실’이라 함  진실에 부합 지 않

 사항  거인  여  후보자에   단  그르 게   있  

도  구체  가진 것이면 충분 지만, 단  가 단이나 평가를 내용  는 

견 명에 불과  경우에는 이에 해당 지 아니 다. 어떤 이 사실주장인지 는 

견 명인지는 거  공  보장 다는 입법 취지를 염 에 고 언어  통상  

미  용법,  말이 사용  맥, 입증가능 , 그 이 행 여진 사회  상황 등 

체  황  고 여 단 여야 다( 법원 2003. 11. 28. 고 2003도5279 결 

등 참조).

    2) 공직 거법 251조 본  ‘사실  시'란 가 단이나 평가를 내용  

는 견 명에 는 개  시간과 공간  구체 인 과거 는 재  사

실 계에  보고 내지 진  미 고 그 내용이 증거  입증이 가능  것  

말 다. 어떤 이 사실인지 는 견인지는 언어  통상  미  용법, 입증가능

,  말이 사용  맥, 그 이 행 여진 사회  황 등 체  황  고

여 단 여야 고, 견 명과 사실  시가 재 어 있는 에는 이를 체

 보아 사실  시 여  것인지 여부를 단 여야 다( 법원 2011. 3. 

10. 고 2011도168 결 등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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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단

     법리에 여 이 사건 각 게시  내용이 공직 거법 250조 2항  

251조 소  ‘사실  공 ’ 는 ‘사실  시’에 해당 는지에 여 살펴본다.

    1) , 공소사실 1항 재 게시 에 여 보건 , 에 면 고인이 

2012. 7. 17.경부  2012. 8. 31.경 지 별지 범죄일람 (1) 재  같   인  

포  사이트 ‘C’  아고라 게시 에 린 사실  인 다.

      그러나  게시  내용  “ 겨  자식 고 연 이 있는 건 아 ??? 자 

인  해  좋겠다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”, “철이가 아들 있다고 불어라고 

해도 조  닥 고 있는 뇬....아부지가 군지도 안 히니....”라는 부분  당시 언  

통해 었  ‘ 근 가 태민  아이를 출산 다’는  탕  고인  

추  재  것에 불과  뿐 구체 인 과거 는 재  사실 계에  보고 내지 

진 이라고 보  어 다.  “그  남자에 잘 미 는 계  애  나 붙여주

면 끝”, “그 가 모마리아??? 재림 가 탄생  거임??? ㅋㅋㅋ” 등   아

런 근거나  없이 그  근  후보자  인격  폄 는 에 불과 고 증

거  입증  도 없는 사항이다. 그리고 고인이 게시   체 인 내용과 맥 

 사용  어  법 등에 추어 보면,   는 사람 는 고인이 

인 근 에  부  감  여과없이 출 고 있다는 인상   뿐 그 

 통해 어떠  구체  사실  달 고 있다는 느낌  갖 는 쉽지 않아 보인다. 결

국 고인   게시  인 근  자질 등에  가 단이나 평가, 즉 

고인  개인 인 견  재  것이라고 보아야  것이다.

    2) C , 공소사실 2항 재 게시 에 여 보건 , 에 면, 고인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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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 8. 2.경부  2012. 9. 19.경 지 별지 범죄일람 (2) 재  같   인  포

 사이트 ‘C’  아고라 게시 에 린 사실  인 다.

      그러나  게시  내용  “ ...재산  아버지에게 증여 았다구? 그 재산 

거 아부지 독재질 면  는 들 죽이고, 베트남 보내  죽이고, 그 게 국민들 

죽여가면  해쳐  재산들이다. 사회 원해야 는 돈이지....”, “새마 운동이란 미명 

아래 임  노동 착취를 했었고, 민국   를 베트남에 보내  벌어들인 외

를 지 아가리에 쳐 거다. 희 뇬 고 아들 이 포철 주식 가지고 있게 없

게?”, “고엽 ...그것 는 가   안 았 ? 희가 몰랐 ? 말???”, 

“ 도스  얼룩진 10. 26 재 거에 직  개입  주요인 이잖아?”, “ 맛폭 속  들

어간 장  어 고 주 이만 사과 냐!!! 맛폭안에 공천 뇌  꺼집어 내놔 라.”, 

“그  뇬이 거  부산에 허벌나게 돌아  이 가 있었 . 결국 공천 뇌 이 

. 그 뇬 많이 챙 러 부산에 겨???”라는 등  부분   각  게시  당시에 

언  통해 보도  내용  탕  고인이 막연 게 추 여 작  것에 불과  

뿐 구체 인 과거 는 재  사실 계에  보고 내지 진 이라고 보  어 다. 

 “   갈통에 알 히고, 얼굴에 칼 맞고 심심 면 뽕 맞는 집구 이고, 

이거이  조폭들이 는 라지 아닌가?“, ”당신  평생 변함없는 리 ...독재자  

일 뿐이다.“, ” 갈통에 알  진 희  뒤를 이르 는지...칼집난 건 약했

나 ~~~“, ” 근 ....십 ....동안 독재질  희 ??“, ” 근 !!! 당신도 마지막  

쪼매 참  것 같  감...나만  생각이 아닐 듯 싶다.“이라는  아 런 근거나 

 없이 그  근  인격  폄 는 에 불과 다. 그 에 고인이 게시  

 체 인 내용과 맥  사용  어  법, 고인이 게시  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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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는 체 인 인상 등에 추어 보면, 고인   게시 에 사실  시 다고 

볼 만  부분이 일부 포함 어 있 는 나 체  보아 인 근  탄  

못  가족사, 공천헌  , 앙 거 리 원회 도스 공격사건 등에  가

단이나 평가, 즉 고인  개인 인 견  재  것이라고 보아야  것이다.

    3) 라  이 사건 각 게시  모  사실  공 거나 시  것이라고 보  어

다.

4. 후보자 에 해당 는지 여부에  단

  공직 거법상  후보자 죄는 법상  모욕죄  달리 ‘사실  시’를 구 요건

 규 고 있는 , 후보자 죄 규  주  남 계나 범죄, 리  등 사

이거나 내  역에 속 는 사항  들춰내어 후보자나 그 족 등  인신공격 는 

행태를 규  여 입법   등  고 면, 후보자 죄에  규 는 ‘사실’

 그 자체  사람  인격에  사회  가 평가를 시킬 만  요소를 포함 고 

있는 것  미 다고 보아야 다. 라  사실  시  결부   법 는 

견 명이 인격모독 인 것이라고 라도 시  사실 자체가 사람  인격에  

사회  가 평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  행 를 후보자 죄  처벌

  없다.

  이 사건  경우, 고인이 별지 범죄일람 (2) 재 게시  통해 언  사항  

일부가 ‘ 희  통 이 에 맞아 시해 었다거나 근 가  도  에게 

습 었다거나 근 가 희  통  이다’라는 등  사실  시  것  

보 라도, 이러  사실 자체가 사 이거나 내  역에 속 는 사항  근 나 

그 인척 등  인격에  사회  가 평가를 시키는 것이라고 보  어 우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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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고인이 그러  사실  시  결부 여 인격모독 인 법  사용 다는 

이 만  고인  행 를 후보자 죄  처벌  는 없다(검사는 고인이 게시

   근 나 그 인척 등에  단  욕  등과 같  속   사실  

시라고 볼  없어 공소사실에  외 다는 취지  변 는데, 단 히 욕 과 

같  속   사용  경우   같이 사회 일 에 리 알 진 역사  사실  

덧붙이면  속   사용  경우 사이에 법  평가를 달리  만  본질 인 차

이가 있다고 볼  없다).

5. 당 지 못 게  목  여부에  단

  가.  법리

    공직 거법 250조 2항  251조에  말 는 ‘당 지 못 게  목 ’이 

있었는지 여부는 고인  사회  지 , 고인과 후보자 는 경쟁 후보자  인  

계, 행  동   경  단ㆍ 법, 행  내용과 태양, 상  격과 범 , 

행  당시  사회상황 등 여러 사  종합 여 사회통 에 추어 합리  단

여야 다( 법원 2006. 5. 25. 고 2005도4642 결, 법원 2011. 3. 10. 고 2011

도168 결 등 참조).

  나. 단

     법리에 여 고인이 근 를 18  통 거에  당 지 못 게 

 목  이 사건 각  게시 는지에 여 살펴본다.

    에 면, 인  포  사이트 ‘C’  아고라 게시   아이 당 루에 10

개  지 게시   있는 것  어 있  에 고인이 자신  동거  

명  아이 를 여러 개 개 여 닉 임  변경 면  복 여 이 사건 각  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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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고, 고인이 게시  이 사건 각 에는 근  인격  폄 는 다소 속

고 자극 인 이 포함 어 있는 사실이 인 다.

    그러나, ① 고인  18  통 거일 부  약 2  인 2010 경부  인

 게시 에 근    뿐만 아니라  에 걸  여러 내용   지

속  게시 면   게시  이용자들과 각종  안에  견  공 거나 

 것  보이는 , ② 고인  특  후보자나 당과 연계  사람이 아니라 

평범  일  권자   사람  자신   사를 는 과 에  이 사

건 각  게시  것  보이는 , ③ 특히 2010  는 2011 경에는 국동

시지 거, 울시장 재보궐 거 등이 러  뿐 18  통 거 지는 상당  

시간이 남아 있었고 당시 근 가 국회 원이자 당내  인  지 거, 

재보궐 거 등에 직․간  상당  도  여 다는 사  고  , 고

인   게시 당시 통 거가 아니라 지 거, 재보궐 거 등  염 에 고 

인 근 를 다고 볼 여지가 많  , ④ 나아가 고인이 게시   내용

이나 법 등에 추어 볼 , 고인과  견해를 공 지 않는 사람이  

 는 경우 공감  이끌어내 보다는 거부감  불러일 킬 가능 이  많아 보

이는 , ⑤ 고인이 게시 에  언  근  가족사, 희  통  재임 당

시  상황 등  이미 사회 일 에 리 알 진 사항  권자나 거인  사결

에 결  향  미  만  새 운 보  보  어 운  등   사  종합

면, 검사가 출  증거만 는 고인이 사실  공  는 시를 통해 근 를 

18  통 거에  당 지 못 게  목  이 사건 각  게시 다고 

단  어 고, 달리 이를 인  증거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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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‘후보자가 고자 는 자’에 해당 는지 여부에  단

  가.  법리 등 

    거에 출마  인 사람  당에 공천 신청  거나 일  거권자 부

 후보자 추천    동  벌이는 등 입후보 사가  외부에 출

 사람만이 공직 거법 251조 본  ‘후보자가 고자 는 자’에 해당 는 것  

아니나, 어도 그 신분,  상, 언행 등에 추어 거에 입후보  사를 가진 

것  객  인식   있  도에 이르러야 그 사람  ‘후보자가 고자 는 

자’  볼  있다( 법원 2011. 3. 10. 고 2011도168 결 등 참조). 

    편, 공직 거법상 ‘후보자가 고자 는 자’는 허 사실공 죄나 후보자 죄

 객체에 해당 는 동시에 부행 지 등  각종  는 주체에 해당 므 , 

‘후보자가 고자 는 자’  범 를 게 인 는 것이 거를 통  공직 진출에 뜻

 고 있는 인 등  시민  본권  게 보 는 향 만 작용 다고 

볼  없고, 일  권자나 거인  입장에 도 차  거에 출마가 상 는 직 

국회 원, 지 자 단체  장 등이나  인 등  상   일상 인  

사 이 공직 거법  규 를 게  여지가 많아진다. 라  거  공 과 질

 지라는 공직 거법  입법취지  아울러  같  본권  도를 종합

 고 여 ‘후보자가 고자 는 자’  범 를  요가 있다.  

  나. 단

     법리에 여 별지 범죄일람 (2) 연번 1 내지 23 재  게시  당시

(2010. 8. 2. ~ 2011. 12. 7.) 근 가 공직 거법 251조 본  ‘후보자가 고자 

는 자’에 해당 는지에 여 살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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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에 면, 고인이   게시  당시에는 주요일간지에 각종 여 조사를 

통  근  지지 이 보도 는 등 근 가  차  통  후보  거 고 

있었고, 실  근 가 18  통 거에 출마 여 당 었 며, 고인도 사

에  ‘당시 근 가 18  통 거에 출마를  가능 이 있다고 생각

다.’라고 진 고 있 는 다.

    그러나 고인이   게시  시  근 가 18  통 거 출마 언  

고 후보자  등 여 본격  통 거  행보를 시작  2012. 7. 10. 

는 2012. 7. 12. 부  약 7개월 내지 2  이고, 통 거일인 2012. 12. 19. 지

는 약 1  내지 2  시간이 남아 있었  , 근 가   게시 당시 국회 원이

자  인  각계각  인사들과 고 지 거 등에  같  당 소속 

후보자를 지원 는 등  동  개 다고 라도 그러  동이 그 부  

약 1  내지 2  후에 있  통 거  직  연  행보라고 단   없는 

, 역동  상황  속 상 특  거에 출마  가능 이 크다고 회자 는  

인이 실  거에 출마 지도 못 고 낙마 는 경우가 지 않  ,   게시 당

시에 근 가 스스  18  통 거에 출마 겠다는 사를 공개  히거나 

근인사나 거인 등과  개별 인 만남  통해 그러  사를 다는 황  

찾아볼  없는  등  여러 사  종합 면, 검사가 출  증거에 여 인

는 사 만 는   게시 시 에 근  18  통 거 입후보 사가 

 외부에 출 었다거나 근 가 18  통 거에 입후보  사를 가진 

것  객  인식   있  도에 이르 다고 보  어 고, 달리 이를 인  

증거가 없다. 라    게시 당시 근 가 공직 거법 251조 본 에  말 는 



- 12 -

‘후보자가 고자 는 자’에 해당 다고 볼  없다.

7. 결

  결국 고인  행태가 건  상식에 추어 결  람직 지 않  일탈행 이고 

드시 근 어야 는 도 인 행태라는 취지  검사 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   

있 나, 그러  행태가 공직 거법에  규  범죄에 해당 다고 보 는 어 다.

  그 다면, 고인에  이 사건 각 공소사실  모  범죄  증명이 없는 경우에 

해당 므  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여 고인에 여 죄를 고  

여 주 과 같이 결 다.

배심원 의견

[ ․ 죄 단]

1. 허 사실공  인  공직 거법  

  - 죄 : 1명

  - 죄 : 6명

2. 후보자  인  공직 거법  

  - 죄 : 3명

  - 죄 : 4명

이상  이  이 사건  고인  희망에 라 국민참여재  거쳐 주 과 같이 

결 다.

    

재 장      사      신종열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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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사      이고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이 구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